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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 구 청 장

1. 제안사유

○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

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운용하고자 함.

2. 제안근거

○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

○ 울산광역시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

3. 주요골자

○ 기금운용 개요

• 설치년도 : 2007. 1. 1.

• 설치목적 : 저소득층 주민 및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

• 설치근거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, 노인복지법 제4조

○ 기금운용계획 총괄(천원)

수   입   계   획 지   출   계   획

계 융자금회수
(이자포함) 예치금회수

이자(기
타)
수입

계
비융자
성

사업비

융자성
사업비

인력
운영비

기본
경비

예치금

2,070,401 55,300 1,960,098 55,003 2,070,401 29,354 100,000 0 0 1,941,047

○ 기금조성규모(단위 : 천원)

2015년도 말 

조성액 ⓐ

2016년도 조성계획
증감

ⓓ=ⓑ-ⓒ

2016년도 말 조성액

ⓔ=ⓓ+ⓐ수입 ⓑ 지출 ⓒ

1,960,098 110,303 129,354 △19,051 1,941,047

4. 내   용

○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: 별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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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의 안 명 : 2016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

2. 심사경과
m 제출연월일 : 2015. 11. 20.(금)
m 제  출  자 : 중구청장
m 위원회회부 : 2015. 11. 23.(월)
m 위원회심사 : 2015. 12. 10.(목)

3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김종경 복지경제국장)
가. 제안이유
m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2016년도 
기금운용계획안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운용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m 기금운용 개요
- 설치년도 : 2007. 1. 1.
- 설치목적 : 저소득층 주민 및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
- 설치근거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, 노인복지법 제4조
m 기금운용계획 총괄

(단위 : 천원)
수   입   계   획 지   출   계   획

계 융자금회수
(이자포함)

예치금회수
이자(기타)
수입

계 비융자성
사업비

융자성
사업비

인력
운영비

기본
경비

예치금

2,070,401 55,300 1,960,098 55,003 2,070,401 29,354 100,000 0 0 1,941,047

m 기금조성규모
(단위 : 천원)

2015년도 말 

조성액 ⓐ

2016년도 조성계획 증감

ⓓ=ⓑ-ⓒ

2016년도 말 조성액

ⓔ=ⓓ+ⓐ수입 ⓑ 지출 ⓒ

1,960,098 110,303 129,354 △19,051 1,941,047

4. 근거법령
m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
m 울산광역시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

5. 검토보고(전문위원 강기환)
m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(안) 책자 26페이지,
▶ 501-01 민간융자금이 전년도에 비해 20,000천원

감액 편성된 사유와 

▶ 27페이지, 602-01 예치금이 전년도에 비해 
303,255천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한
설명이 요구됨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
